
■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]

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(제8조제5항 관련)

1.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  기술료 예정가격 = 직무발명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× 제품의 판매

단가 × 점유율 × 기본율 × 지분율

2. 제1호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

따라 산정한 제품 단위당 기술료 예정가격을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으로 한

다.

  제품 단위당 기술료 예정가격 = 제품의 판매단가 × 점유율 × 기본율 × 지분

율

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식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  가. 총판매예정수량: 직무발명 사용기간 동안의 총판매예정수량

    나. 제품의 판매단가: 직무발명 사용기간 동안 매 연도별 공장도 예상가격의 

평균

    다. 점유율: 단위 제품 생산에 해당 직무발명이 이용되거나 차지하는 비율

    라. 기본율: 3퍼센트. 다만, 농촌진흥청장은 직무발명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

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율을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의 범위

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.

    마. 지분율: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과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

같이 직무발명을 하여 그 지적재산권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 농촌

진흥청이 그 직무발명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비율


